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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(재일 2014-1)

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  ❍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인 미국의 송달수수료 납부 방식 및 수취인 표

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규정하기 위함

  ❍ 양자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시 국제우편료를 현실화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  ❍ 헤이그송달협약상 미국 송달수수료로 지급할 송금수표의 수취인을 

P.F.I에서 ABC Legal Services, 633 Yesler Way, Seattle, WA 98104, 

USA로 변경(제5조제8항제2호)

  ❍ 한호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시 국제우편료를 5,000원에서 8,460원으로 

변경(제6조의2제1항제4호)

  ❍ 한몽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시 국제우편료를 5,000원에서 7,080원으로 

변경(제6조의4제1항제4호)

  ❍ 한우즈벡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시 국제우편료를 5,000원에서 8,460원

으로 변경(제6조의5제1항제4호)

  ❍ 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시 국제우편료를 5,000원에서 7,080원으로 

변경(제6조의6제1항제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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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(재일 2014-1) 일부개정예규안

  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  붙임과 같음



- 3 -

대법원재판예규 제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. . 결재

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(재일 2014-1)

일부개정예규안

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8항제2호 중 “수취인을 P.F.I로 표시한 액면 95미국달러의 송금수

표”를 “수취인을 ABC Legal Services, 633 Yesler Way, Seattle, WA 

98104, USA로 표시한 액면 95미국달러의 송금수표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제4호 중 “5,000원”을 “8,460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의4제1항제4호 중 “5,000원”을 “7,080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의5제1항제4호 중 “5,000원”을 “8,460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의6제1항제4호 중 “5,000원”을 “7,080원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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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신 ․ 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5조(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

탁) 

제5조(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촉

탁) 

  ① ~ ⑦ (생  략)  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

  ⑧ (생략)   ⑧ (현행과 같음) 

  1. (생략)   1. (현행과 같음)

  2. 미국 : 수취인을 P.F.I로 표시한 

액면 95미국달러의 송금수표

  2. -- : 수취인을 ABC Legal 

Services, 633 Yesler Way, Seattle, 

WA 98104, USA로 표시한 액면 95

미국달러의 송금수표

  3. (생략)   3. (현행과 같음)

  ⑨ (생략)   ⑨ (현행과 같음) 

제6조의2(한호조약에 따른 송달촉탁) 제6조의2(한호조약에 따른 송달촉탁)

  ① (생략)   ① (현행과 같음) 

  1. ~ 3. (생략)   1. ~ 3. (현행과 같음) 

  4. 국제우편료로 5,000원 상당의 

우표를 동봉한다.

  4. ------------ 8,460원---------

-----------.

제6조의4(한몽조약에 따른 송달촉탁) 제6조의4(한몽조약에 따른 송달촉탁)

  ① (생략)   ① (현행과 같음) 

  1. ~ 3. (생략)   1. ~ 3. (현행과 같음) 

  4. 국제우편료로 5,000원 상당의 

우표를 동봉한다.

  4. ------------ 7,080원---------

-----------.

제6조의5(한우즈벡조약에 따른 송달

촉탁)

제6조의5(한우즈벡조약에 따른 송달

촉탁)

  ① (생략)   ① (현행과 같음) 

  1. ~ 3. (생략)   1. ~ 3. (현행과 같음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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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  4. 국제우편료로 5,000원 상당의 

우표를 동봉한다.

  4. ------------ 8,460원---------

-----------.

제6조의6(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) 제6조의6(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)

  ① (생략)   ① (현행과 같음) 

  1. ~ 3. (생략)   1. ~ 3. (현행과 같음) 

  4. 국제우편료로 5,000원 상당의 

우표를 동봉한다.

  4. ------------ 7,080원---------

--------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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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실

연락처 (02)  3480 - 17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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